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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김 삼 수*

1)

Ⅰ. 경쟁적 조합주의와 복수조합교섭대표제

제2차  후 일본의 집단  노사 계는 주로 1949년 6월에 개정된 노동조합법(이하, 
1949년 개정법)과 1946년에 제정된 노동 계조정법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1949년 개정

법은 노동조합을 역사상 최 로 법 으로 승인한 1945년 12월의 노동조합법(이하, 구(舊)
노동조합법)을 면 개정한 것으로 1950년  이후 노사 계의 환 과정에서 커다란 역

할을 하 다.
1949년 개정법은 노조의 기능을 반드시 단체교섭에 한정하지 않고 범하게 상정하고 

있었던 구노동조합법에 비해 노동조합의 기능을 본질 으로 단체교섭에 한정하는 원칙

에 의거해 단체교섭의 진과 그 당사자로서의 노동조합의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 다. 
당시 노사 계의 실태는 노조가 구법의 강력한 규제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해산명령

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 으며, 조합원자격은 간 리자까지도 포함하여 폭넓게 

허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한 조합경비 원조도 조합 임자에 한 임 지 까

지도 포함하여 폭넓게 용인되고 있었다. 1949년 법 개정에 의해 사용자의 이익 표자(이
사, 감사 등 임원), 인사권을 갖는 리감독자, 기타 직무의 성격상 노조원으로서의 성의

와 책임에 하는 자(인사․노무에 계하는 하  직제)가 조합원자격에서 배제되게 

되었다. 그리고 근무시간 에 유 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행하는 것, 필요최소한의 조합

사무소를 여하는 것은 단서의 명문규정에 의해 허용되지만, 당시 상당히 많은 기업에

서 행화되어 있었던 노조 임자를 한 임 지불이나 특별한 조합활동비 지 은 지

되게 되었다. 노동 약의 자동연장 지는 노조 조직  운 과 련한 종래의 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 다. 그것은 종래 약의 종료 는 무 약화를 의미하고, 약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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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치된 경 의회의 해체를 비롯해 종래 약에 있었던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부인하

는 법  근거가 되었다.  
1949년 개정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설립과 운 에 해 자유설립주의와 단체자치의 존

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의해 노동조합의 자유를 철 히 인정하고 있다. 노조의 설립과 

련하여 그 조직형태, 단 , 인수 등에 해서 아무런 법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그리

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자유로운 단체교섭과 그 결과물인 노동 약에 의해 집단  노사

계와 련한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노사 계를 규율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한 구체 인 정책수단으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제도(제7조)와 노동

약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자  노조에 한 불이익취 , 노조에 

한 지배개입  재정  원조행  등과 더불어 사용자의 부당행 의 유형으로 지된다. 
 하나 주목할 것은 법 개정 과정에서 미국식의 교섭단 =배타 교섭 표제의 도입이 

검토되었지만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다(遠藤公嗣, 1989). 
일본의 1949년 노동조합법하에서 노동조합은 자신의 조합원에 해서만 단체교섭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조합원을 소수밖에 갖고 있지 않는 노조도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기업 내에 병존하는 복수노조가 각각 고유한 단체교섭권을 갖는 복수조합교섭 표제

(plural representation)가 채택되고 있다. 단체교섭의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부과되고 있으

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 로서 지된다. 사용

자는 병존하는 복수노조와 경합 인 교섭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한 복수

노조의 교섭상의 취 을 둘러싸고 노사분쟁이나 노노분쟁(勞勞紛爭)이 발생하기 쉽다. 
그 지만 조합의 교섭자격 취득은 형식 인 자격심사로 족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노사

의 결이나 분쟁은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실이다.
노사 계의 개과정에서 노동조합법과 그 해석과 련한 례에 의해 확립된 복수노

조 취 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中窪裕也․野田進․和田肇, 1994). 
첫째, 경쟁  조합주의의 원칙이다. 복수조합은 조합원의 다소에 계없이 모두 사용

자에 해서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조합 상호간에 경쟁 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조합간 차별 지의 원칙이다. 사용자는 각 조합과 노동조건에 해서 별개로 교

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각 조합의 교섭력에 따른 차이도 포함하여 ‘거래의 자유’가 용인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지만 부당노동행 제도는 조합간에 노동조건에 격차가 발

생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 사용자의 립유지 의무의 원칙이다. 지배개입 지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특정

한 조합의 운 에 개입하거나 세력의 약화를 의도하는 것이 지된다. 각 조합에 해서 

립  입장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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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복수노조 현황 

 

일본의 기업별조합은 특정 기업의 종업원을 가입자격으로 하는 조직형태로서 통상 1
기업․1조합의 ‘종업원일 가입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2차  

후 일본의 노동조합운동사는 ‘조합분열의 역사’라고 불릴 정도로 격심한 조직분열을 통

해 노사 계가 재편되어 왔다. 
<표 1>은 2008년도의 기업 수 에서의 복수노조의 황을 보이고 있다. 13.2%의 단

조합에서 별도 조합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단 노조는 기업이나 사업소 단 의 조직이

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복수노조의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기업규모별로 보

면 체로 규모일수록 복수노조의 비율이 높다. 5,000명 이상 규모의 경우는 28.9%로 

노조가 조직된 10개 기업  3개 기업 정도가 복수노조 상태에 있다.
일본 노동조합의 국 앙조직운동은 곧 이념과 지지정당의 차이로 분열해 왔다. 

1987년 고(連合: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결성 이 에는 계 투쟁  노동운동노선의 

<총평=사회당>과 노동조합주의(노사 조) 노선의 <동맹=민사당> 노선으로, 고 결성 

이후에는 < 고=민주당>과 < 노련( 국노동조합총연합)=공산당>으로 분열하여 거의 

모든 산업에서 경합하고 있다. < 노 ( 국노동조합연락 의회)=사회당좌 >의 세력은 

미미하다. 
본고에서는 다룰 수 없지만 단산 수 의 노동조합(연합체) 한 기업 수 의 노동조합

을 기반으로 하여 이와 같이 분열된 국 앙조직과 한 련을 가지면서 분열되어 

있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국 앙조직간에 서로 경합하고 있으며, 동일한 국 앙조직

에 속하면서도 복수의 단산이 병존하는 경우가 있다.

Ⅲ. 조합분열과 복수노조의 특징 

 

1. 조합 분열

일본에서 기업 수 의 노동조합의 분열은 이데올로기  성격을 갖는 내셔 센터의 분

열  재편과 한 련을 가지면서 정치 ․경제  환기에 집 으로 발생하 다. 



특집_25

복수노조: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표 1> 단 노조에서의 별도노조(복수노조)  유니언 정의 유무(2008년) 

                                                                      (단 : %)

단 노조

체

별도 조합의 유무

있음 없음 

 체 100.0 13.2 86.8

[산업] 

 업 100.0 12.6 87.4

 건설업 100.0  6.7 93.3

 제조업 100.0  7.7 92.3

 기⋅가스⋅열공 ⋅ 수도업 100.0  6.1 93.9

 정보통신업 100.0 22.4 77.6

 운수업 100.0 38.7 61.3

 도매⋅소매업 100.0  0.1 99.0

 융⋅보험업 100.0 13.5 86.5

 부동산업 100.0 10.2 89.8

 음식 , 숙박업 100.0 3.5 96.5

 의료, 복지 100.0 10.0 90.0

 교육, 학습지원업 100.0 13.9 85.1

 복합서비스산업 100.0  5.6 91.7

 기타서비스업 100.0  4.8 93.0

[기업규모]

 5,000명 이상 100.0 28.9 71.1

 1,000∼4,999명 100.0 12.2 87.8

 500∼999명 100.0 10.6 89.4

 300∼499명 100.0 13.9 86.1

 100∼299명 100.0  5.6 94.4

 30∼99 100.0  4.8 95.2

[노동조합의 종류]

 단 조직조합 100.0  8.3 91.7

 지부 등 단 취 조합 100.0 17.6 82.4

자료 :厚生労働省, ｢平成20年労働組合実態調査｣.

산업별노동조합 의회(산별회의; 공산당계)의 붕괴와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 사회

당계) 성립에는 미소냉 의 격화와 미군정의 정책이 결정 인 역할을 하 다. 그리고 

1960년의 제1차 안보투쟁(일미안 보장조약 개정투쟁)을 후로 해서 노사 조노선의 

일본노동조합총동맹(동맹)이 결성되어 세력을 확 하고, 그에 수반하여 단  조합이 분

열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당으로부터의 민사당 분열이 요한 역할을 하 다. 미쓰이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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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쟁의(1959, 60년)를 분수령으로 노동운동의 심은 동맹으로 환하고, 특히 1964
년에 결성된 속산업 과 기업 노조의 의체인 속노 ( 속노동조합 의회: IMFㆍ
JC)의 신장을 기반으로 1960년  후반이 되면 민간부문에서 동맹이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산업별조합을 지향했던 총평계 노동운동이 크게 축되고 

기업별조합체제가 정착ㆍ강화되었다.
1953년경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하여 1960년  후반까지 집 으로 이 진 기업 수

에서의 조합분열에 있어서는 그 기간 에 강력하게 추진된 산업  경  합리화정책이 

결정 인 역할을 하 다. 일본 경제의 자립화, 신 의 설비기계  기술도입, 경제의 개방

화와 형합병 등으로 이어지는 합리화정책하에서 당시 노동조합운동의 심을 차지했

던 추 기업에서 격렬한 노동쟁의가 빈발하여 노사간에 결 이 치러진 결과 거의 모

든 기업에서 노조가 패배함으로써 노조의 리더십이 우 로 환하거나 노사 조노선의 

제2조합이 결성되어 조합분열이 이 졌다. 
그 후 1970년 후의 신좌익운동에 의한 좌 조합의 분열이 있었지만 요한 조합분열

의 계기는 1980년 의 노동 선 통일과 고의 결성이었다. 고는 민간부문의 속노

의 발 에 의해서 강화된 기업별조합체제를 기반으로 노동 선통일운동의 과정에서 총

평의 해산을 수반하는 방식으로 이 진 노동조합 세력의 통합의 결과 1989년 1월에 

실노선의 고가 결성되었던 것이다. 그 지만 고가 노동조합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분열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공산당계의 통일 선 진노동

조합간담회(統一労組懇)는 고를 ‘산업보국회의 재생’이라고 비 하고 노련을 결성하

다. 그리고 고와 노련의 어디에도 가맹하지 아니하는 공노계의 일부 노조(국철

노조, 도쿄자치로 등)를 심으로 노 이 결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1950, 60년 와는 반

로 주로 노련의 좌 계 세력이 고 결성에 반 하여 조직분열을 행한 것이 특징

이다(兵藤ツトム, 1997; 栗田健，1994; 久米郁男, 1998). 
재 부분의 기업내 복수노조 병존은 이와 같은 내셔 센터의 분열 상태와 히 

련되어 있다.
 

2. 복수노조의 특징

기업 수 에서의 조합분열은 이데올로기  성격을 갖는 내셔 센터의 분열  재편과 

한 련을 가지면서 정치 ․경제  환기에 집 으로 이 졌다. 특히 추 기업

에서의 조합분열은 1953년경부터 본격화하여 1960년 까지 집 으로 이 졌는데 이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추진된 기업의 합리화정책이 결정 인 계기가 되었다. 
표 인 조합분열의 사례인 닛산자동차(1953년, 1965년), 미쓰이미이 탄 (1960년), 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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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 공업(1965년), 구(舊)국철=JR(1987년 후) 등의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 복수노조는 

노사간의 사활을 건 장기간의 쟁의의 요 국면에서 조합분열을 통해 제2조합이 결성되

고, 분열 후 시기가 지남에 따라 제2조합(우 계)이 다수 조합이 되는 한편, 원래의 제1
조합(좌 계)은 소수 조합으로 락하는 형태로 복수노조가 성립하 다. 제2조합의 결

성과 우세 조합화는 사용자의 지원하에서 직원층과 장감독층을 주도세력으로 하여 다

수의 조합원이 이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 졌다. 
규모의 쟁의과정에서의 조합분열을 통해 형성된 일본의 복수노조는 기업별조합을 

제로 한 복수노조라는 특징을 갖는다. 지 않은 소수 조합은 형식상 기업노조의 

외피를 쓰고 존속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역시 기업 수 에서는 특정 기업의 정규종업

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종업원조직이라는 에서 다수 조합(제2조합)과 다르지 않다. 일
본형 복수노조의 최  특징은 사실상 조직 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가 병존하고 있는 

에 있다. 기업 는 작업 수 에서 사실상 조직 상이 완 히 복되는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복조합주의(dual unionism)  성격을 띠고 있는 에서 일본의 복수노조는 직

종별 는 산업별로 조직 상을 달리하는 기업조합이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종업원을 

각각 조직하게 됨에 따라 결과 으로 복수조합 상황이 일반화되고 있는 구미와는 본질

으로 다르다. 이러한 기업별 단 노조의 복수조합 병존 상황을 반 하여 단산 수 의 복

수조합이 병존하고 있다. 기업 수 의 복수노조와 상부단체의 복수노조 상황이 상호 규

정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한 만큼 일본에서의 조합분열은 기업별조합체제와 

히 련되어 있다. 
첫째, 조합분열의 경제  기반과 련하여 기업별조합은 기업간의 과  경쟁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인원삭감을 수반하는 합리화계획이 강력히 시행될 경우 쟁의가 기업의 사

활을 건 분규로 개되는 경향이 강하다(미쓰비시 공업의 사례, 미쓰이미이 탄 의 사

례). 
둘째, 쟁의가 노사의 사활을 건 장기쟁의로 개될 경우 기업 내에서 리  지 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주의  사고’1)가 특히 약한 직원층과 장감독자층이 심이 되어 

조합 자체의 리더십을 장악하거나 그 층을 심으로 조합분열이 발생하여 제2조합이 결

성된다. 그리고 계  연 로서의 ‘노동자주의’가 약한 일본의 블루칼라노동자의 심성

(mentality)은 제2조합이 다수 조합으로 성장하는 궁극  기반이 된다(Nimura, 1994). 
셋째, 경 조 인 제2조합이 결성되어 다수 조합이 되는 데 있어서는 사용자 는 

1) 노동자주의(labourism)란 국에서 “그들과 우리들(Them and Us)" 의식과 같은 블루칼라노동자(숙련

공)의 통  계 의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노동자인 것에 해서 지를 갖고 계  연 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에 비해 일본의 생산직노동자는 그와 같은 의식이 약하며, 학력상승과 

기업내 승진을 통해 노동자계 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조직지향성이 강하다. 자세하게는 栗田健

(199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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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의 공세  응이 요한 역할을 하 다. 특히 일본의 기업에서는 1950, 60
년 에 일련의 인사노무 리제도의 개편에 의해 공원과 직원이라는 차별 인 경 내 신

분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작업 장에서 실화하는 작업장(作業長)제도가 실시되었다. 이
와 같은 인사노무 리제도의 환에 의해 조직내 상승지향의 생산직노동자를 기업의 논

리에 의해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Ⅳ. 복수노조 병존하의 노사관계의 문제점

일본에서는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조합차별을 지하는 경쟁  조합주의 원칙

과 복수노조교섭 표의 제도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계에서 구체 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조합차별과 단체교섭 거부를 심으로 한 사용자의 차별  행 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조합법상 지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의 성립 여부에 한 문제로서 

상한다. 
사용자의 조합차별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 지는데, 그 방식과 양태를 기 으로 유

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A) 제1유형 : 조합 자체의 존립  운 과 련한 차별행  

① 다수 조합과의 유니언  정 체결을 통한 소수 조합의 조직 확  기능 해

행

② 다수 조합에 한 특별한 편의제공․경비원조 등의 우 조치(조합사무소, 특
별 부 , 조직가  조합활동에 한 편의제공 등) 

③ 소수 조합에 한 편의제공 등의 폐기(조합사무소의 명도 요구, 조직가  조

합활동에 한 편의제공 폐기 등)
④ 다수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우선하는 행 . 그 교섭결과( 약)를 소수 조합에 

강요하거나 소수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

B) 제2유형 : 조합원에 한 노동조건 우상의 차별

① 임 차별

② 인사에서의 차별 

③ 잔업 면에서의 차별

④ 다수 조합과 체결한 약을 승낙할 것을 제조건으로 하여 교섭을 진행하여 

소수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소수 조합과 약체결

을 거부하는 것을 통한 노동조건상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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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약이 타결된 달(妥結月)에 지불하는 방식을 통한 실질 인 임 차별

⑥ 특별수당 지 에 있어서의 차별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행 가 구체 으로 노조법 제7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

의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반드시 일률 이지는 않지만 체로 다음과 같다. 
A)의 제1유형에 속하는 조합차별은 ④의 단체교섭거부행 (2호)를 제외하고는 3호의 지

배개입의 성립 여부가 문제의 이 된다. B)의 제2유형에 속하는 조합차별에 있어서는 

지배개입과 함께 불이익취 (1호)의 성립 여부가 쟁 이 된다. 노동조건 내지 우상 다

수 조합의 조합원을 우 하고 소수 조합의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소수 조

합의 조합원인 것을 이유로 하는 차별 우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소수 조합을 축․ 해하는 지배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의 

이 된다(籾井常喜, 1976). 
부당노동행 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차별의 성격상 체로 제1유형에 속

하는 차별행 보다는 제2유형에 속하는 차별행 가 훨씬 복잡하다. 일본의 기업에서는 

많은 경우 생산직노동자에 해서도 임 ․승진 등 노동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인사고과

에 의해 개인별 차별이 이 지는 인사 리제도가 도입․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菅野和夫(1991: 565)에 의하면, 노조법 제7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 의 세 가지 유형, 

즉 불이익취 ,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의 상호 계에 해서는 례법상 이 에는 지배

개입이 원칙 규정이며 다른 유형은 특칙(特則) 규정이라고 해석된 이 있지만, 재는 

각각 등한 의의를 갖는 것이 병렬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병렬설(竝列說)’이 지배  견

해이다. 병렬설에서는 구제 신청된 행 가 어떠한 부당노동행 의 유형에 해당하는가(
는 해당하지 않는가)는 각 유형별로 단된다. 그 결과 한 사건에서의 행 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상과 같은 제 원칙하에서 례는 구체 인 사안에 따라서 조정되기는 하지만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게 되었다. 표 인 례는 조합간 잔업차별을 둘러싼 닛산자동차사건(日
産自動車 잔업차별사건)에 한 최고재 소의 결(1985년 4월 23일)이다. 이 례에 의

하면, 복수노조 병존하에서 사용자는 어떠한 조합과의 계에서도 성실한 단체교섭의 의

무를 지며,  “단지 단체교섭의 장면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장면에서 사용자는 각 조합

에 해서 립 인 태도를 유지하고, 그 단결권을 평등하게 승인 존 해야 할 것”이며, 
조합의 성격 경향 운동노선에 의한 차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체교섭에 있어

서 사용자는 “각 조합의 조직력, 교섭력에 따른 합리 , 합목  응을 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당해 조합에 한 단결권 부인 내지 오의 의도를 결정  동기로 하여 행 가 

이 져 단체교섭이 그것을 유지하기 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특단의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노조법(제7조 3호)의 부당노동행 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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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이 결은 동일기업 내에 압도 인 다수조합과 소수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가 통일 인 근무체제를 해 다수조합과의 교섭을 시하고, 거기에서 합의한 노

동조건을 소수조합에게 수락하도록 강한 태도로 압박하는 것도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복수조합의 존 과 노동조건의 통일의 필요성을 조정하려고 하는 태도이다(中窪裕也․

野田進․和田肇, 1994: 322).2)

Ⅴ. 시사점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고 있는 한국의 개정 노동조합법하에서는 소수 조합에는 

교섭권이 부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 수 에서 조합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본

보다 작을 것이지만 복수노조의 해 에 의해 기업 수 에서 조합분열이 발생하는 방식으

로 복수노조 상황이 래되리라 상된다. 노동운동의 이념에 따라 상부단체와의 연 하

에서 조합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재 한국에서의 기업내 노사 계의 구조에서 

보면, 운동노선에 따라 양 방향으로의 조합분열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다. 즉 노사 립노

선의 조합에서 노사 조노선의 조합으로의 분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그 

반  방향으로의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합분열의 방향과 속도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수가 커다란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최근 비교  활발하게 

개되고 있는 산업별조합운동을 심으로 한 기업  노동운동의 향방이며,  다른 

하나는 사용자의 조합에 한 략  선택의 방향이다. 일본의 경험에 의하면, 만일 일본

에서와 같이 산업별조합운동이 좌 되고 결국 한국의 조합체제가 기업별조합체제로 고

착될 경우 자의 방향으로의 분열, 즉 노사 립노선의 조합에서 노사 조노선 조합으로

의 분열이 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과정에서는 조

합에 한 사용자의 략  선택이 결정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만일 일본에서와 

같이 생산직노동자를 기업에 통합하는 방향의 인사제도  장감독제도가 극 으로 

추진․실시된다면 노사 결  노동조합의 리더십이 조  노선으로 변경되거나 제2조
합으로서 조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다수 조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 

한국(제조업)의 기업별조합은 블루칼라 심이어서 화이트칼라가 배제되어 있고,  많

은 경우 장감독자층이 리더십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 결  노동조합의 경우 

2) 1953년과 1965년에 발생한 표 인 조합분열의 사례이며, 후에 표 인 조합차별사건이 된 닛산

자동차의 ‘잔업차별사건’ 결에 한 상세한 분석은 김삼수(2006)을 참조할 것. 다양한 쟁 에 

해서는 이승욱(200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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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분열의 가능성이나 속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망된다(본고는 김삼수

(2006)을 요약ㆍ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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